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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시 제2024-40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
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9. 1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여수시 여서동 산 12-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5호선)사업

나. 명 칭: 여서동 경남아파트 일원 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4,712㎡
나. 규 모: L=380m, B=14.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년월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년월일: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 및 도로과(☎061-659-40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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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4,079.4 4,712

1 여서동 43-2 도 5,073.0 1,031 여수시 공　

2 여서동 43-5 도 72.0 72 국토교통
부 국

3 여서동 산12-12 도 4,971.0 2,129 여수시 공

4 여서동 38-7 도 289.0 162 여수시 공

5 여서동 38-8 도 131.0 57.0 여수시 공

6 여서동 38-4 도 377.0 262 여수시 공

7 여서동 산12-13 임 1,269.0 14 한준수 여수시 서교1길 18-1

8 오림동 409-1 대 578.2 31. 여수시 공

9 오림동 409-17 대 283.6 154 여수시 공

10 오림동 409-9 도 1,035.6 800 여수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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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시 제2024-402호

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남수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여 수 시 장 

□ 허가내용

1. 하천의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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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내역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2024-19 남수천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4로 255 ㈜한화 여수시 중흥동 

1747, 1750번지

23.1 배관설치 2024. 9. 10. ~ 2029. 6. 30.

311.8 공사용 
비계설치 2024. 9. 10. ~ 2024. 10. 31.



- 5 -

여수시 고시 제2024-403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여   수   시   장

-  다      음  -

 끝.

허가
번호

허가
일자

점용 사용 피허가자

장소
면적
(㎡)

기간 목적 성명 주소

2019
-00121

2024.
09.09.

소라면
복산리
2251

36 2019.01.21.
~2028.05.31.

복산리 
1096번지 
진출입로

민정혜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남2길 10-1 

(신기동)

2020
-01210

2024.
09.10.

율촌면
월산리
1455

43 2020.11.23.
~2028.05.3.1.

월산리 
743-1번지 
진출입로

윤진갑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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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시 제2024 - 40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고시합니다.
승인번호

(승인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기간

피 승 인 자

성    명 주      소

2024-054

(‘24. 9.11.)

여수시 화정면 

하화리 294-5번지 

일원

화정면 

하화도 

방파제 

연장공사

628 ‘24. 9. 11. ~ ’54. 9. 10.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2024. 9. 11.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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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4 - 2732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묘도동 1783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위    치 : 여수시 묘도동 1949-2번지 외 1필지(1949-3)

2. 도로면적 : 925.98㎡

3. 도로길이 : 현황도 참조

4. 도 로 폭 : 현황도 참조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소하천 구역 내에 국한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333 925.98

1 묘도동 1949-2 천 1,135 727.98

2 묘도동 1949-3 천 198 198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2024. 9. .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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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현 황 도



- 9 -

여수시 공고 제2024-2736호

불용물품(공용차량) 매각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개별입찰)

차량등록
번호

등록일자 차종
취득가액
(천원)

총주행
거리
(km)

원동기
형식

차  명 예정가격(원)
비고

(보관장소)

70수9200 2015. 4. 27. 중형승합 30,246 2,531 D4CB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 10,000,000 여수시청 주차장

91오8217 2011. 9. 21. 대형화물 - 82,087 C6GA
메가트럭
CNG 암롤 12,000,000 여수시청 주차장

92너8624 2016. 9. 2. 중형화물 38,060 22,299 D4CB 마이티큐티 10,000,000 여수시청 주차장

92너8634 2016. 9. 2. 중형화물 38,060 50,964 D4CB 마이티큐티 12,000,000 여수시청 주차장

93머3094 2014. 9. 12. 소형화물 18,360 177,654 D4CB 봉고Ⅲ 1톤 4,000,000 여수시청 주차장

※ 본 차량은 자동차 감정평가 가격산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에서 확인 가능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고 

합니다.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마감 및 개찰일시

가. 입찰등록/마감 : 2024. 9. 11.(수) 14:00 ~ 2024. 9. 20.(금) 14:00

나. 개 찰  일 시 : 2024. 9. 20.(금) 16:00

다. 개 찰  장 소 : 여수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개인 또는 일반․법인사업자로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고 합니다.)」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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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1조에 의거 입

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

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이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

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낙찰자가 매매계약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경우로 확인되면 낙찰은 무효처리

되며 입찰보증금은 여수시에 귀속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장애 등의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 관련 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및 사용자설명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비드‘ 상의 공고(연기 공고, 취소 공고)의 게

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될 수 있는 동일금액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온비드에 설치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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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    타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차량 등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공고기간 중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여수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라. 낙찰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하고 매각대금은 여수시에서 발급하는 납부

고지서에 의거 계약체결 당일 전액납부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원본(사본), 주민등록등본[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 1부,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 1부.

-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수용기재] 1부.

- 인감도장(인감증명서나 도장이 없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마. 차량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계약체결 및 매각대금 납부 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보관 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고 인수 후에 소요되는 운반, 처리, 소유권 이전 

비용 및 이전 시점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당연 부담금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

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용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지운 후 사용하여야 합

니다.

바. 차량 인도(인수) 후 발생되는 차량의 망실, 사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의 

책임입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여수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시스템이용 : 온비드(http://www.onbid.co.kr) 담당자 ☎02-3420-5038

• 입찰 및 매각차량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문지환, 한승호☎061-659-3194

• 차량 보관 장소 : 여수시청 주차장,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http://www.onbid.co.kr


- 12 -

2024년  9월  11일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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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4-2741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12.

여 수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A 3
특 수
도로

892
화정면
낭도리
156-1잡

화정면
낭도리
499-24도

보행
전용

- -

■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A
∘ 노선 신설
 - B=3m, L=892m

∘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
라 인도교 개설을 위하여 노선 신설

2.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도면 : 게재 생략

3. 열람장소 :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4. 공고기간 : 2024. 9. 12. ~ 2024. 9.27. (15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과(☎

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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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4-2743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356-1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4. 9. 11.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356-1번지

2. 도로면적 : 71㎡

3. 도로길이 : 68m

4. 도 로 폭 : 1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810 71

소라면
복산리 356-1 전 810 71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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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위 치 도

현 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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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4-274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
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말소일자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9. 12. ~ 9. 27.(15일간)
4.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5.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박재○

주     소(대장상주소)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252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부존재(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붙임참조)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처리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61-659-4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12.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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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내용

연

번
대지위치

대장상소유자 건축물대장 현황
말소 

예정 일자성명 주소 구분 구조/지붕 용도
연면적 

(㎡)

1 충무동 139 박재○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252
2층/1동

시멘트벽돌/

슬래브
주택 51.2 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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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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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고시 제2024-16호

사물주소 부여 고시

우체통에 부여된 사물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3항(사물주소),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라 사물주소

를 다음과 같이 부여 고시합니다.

2024. 9. 11.

여  수  시  장 

○ 사물주소 부여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효력발생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사물주소 정의

-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옥외 대피 시설, 버스 및 정류장
주차장 등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 사물주소 부여 기준

- 시설물이 건물의 외부에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물의 사물번호기준점이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사물번호로 부여할 것

- 시설물이 건물의 내부에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물의 사물번호기준점에 도로명주

소법 시행령 제27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의 상세주소 부여 기준을

준용할 것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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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고시 제2024-17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9. 12.

여  수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효력발생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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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266-29
전라남도 여수
시 소라면 조산
로 175-142

20240912 건축물신축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

명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76-1
전라남도 여수
시 돌산읍 상하

동길 136
20240912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1271
전라남도 여수
시 소라면 의곡

길 400
20240912 건축물신축 20091013

원 자연마을 지명
사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676-2
전라남도 여수
시 웅남2길 16-
21 (웅천동)

20240912 건축물신축 20110209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웅남2길 16-21 (웅천동) 20240912 건축물 멸실 20110209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703-2, 715-6, 903-20
전라남도 여수
시 대치3길 43

(여서동)
20240912 건축물신축 20210812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동 731, 산154, 산160, 산163, 산
165, 669, 669-1, 669-2, 671-1, 672-1, 673-1, 673-2,
674, 674-1, 674-2,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1, 682-2, 682-3, 682-4, 682-5, 682-6, 683, 684,
685, 685-1, 686-1,    687-1, 687-2, 688-1, 690, 691,
693-1, 693-2, 694, 695, 697, 698, 699, 700, 701, 701-
1, 702, 702-1, 702-2, 702-3, 703, 703-1, 703-2, 704,

704-1, 705, 705-1, 705-2, 706, 706-1, 707, 707-1, 707-
2, 708, 709, 710-1, 710-2, 710-3, 710-4,   710-5, 710-
6, 710-10, 710-11, 710-15, 711-1, 711-2, 712-1, 712-2,
713, 714, 715, 716, 717, 723, 723-1, 725, 727,   731-
3, 731-4,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5-1, 745-2, 747, 748, 749,
749-1, 750-1, 750-2,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1-1, 762, 762-1, 762-2,
763, 764, 764-1, 765-1, 765-2, 766, 767, 768, 769-1,
769-2, 770, 771, 772, 773, 773-1, 774, 774-1, 775,
775-1, 775-2, 776, 777, 778, 779, 780, 780-1, 781,

781-1, 782, 783, 784, 785, 786, 787, 787-1,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1,
799-2, 799-3,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3, 814, 820, 822-1, 825-2, 835-
6, 929, 929-1, 1076-3, 1078-3, 1078-5, 1079-2, 1080,

1080-1, 1081, 1082, 1083, 1083-1, 1083-2

전라남도 여수
시 선소마을길
9 (시전동)

20240912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784-6
전라남도 여수
시 주동2길 11-
4 (주삼동)

20240912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563-32, 512, 512-13, 563-39,

563-51, 563-52, 572-5, 995-16

전라남도 여수
시 삼동로 79
(주삼동)

20240912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명 반영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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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훈령 제 418 호

여수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규정 일부개정규정

여수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여수시장, 구성원과 시 소속 기관의 통제 범위

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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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여성폭력”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스

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예방 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

보

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

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

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

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

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

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 25 -

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

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

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

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

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

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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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및 보

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

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④ 각 부서의 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절차 등

을 교육하고 실시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 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업무

를 처리하고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 및 처

리를 위하여 성폭력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업무담당부서”라 한

다)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으로 지

정하며, 여성과 남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등 예방업무 담당자

2. 인사 및 복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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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감찰 업무 담당자

4. 여수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자의 고충접수 및 상담ㆍ조언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자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

4. 여수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및 감사관 확인조사

요청
⑤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⑥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이수해

야 한다.

⑦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

토킹ㆍ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해야 한다.

제9조(사이버신고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신고

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사이버신고창구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

담을 원하는 피해자 등은 서면, 전화, 통신,방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

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이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11조(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제10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

차 피해 고충에 대한 상담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조사를 완료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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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스토킹과 2

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

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리 판

단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

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

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다목의 1)부터 3)

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조사과정에서 업무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⑨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

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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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고충상담원은 조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업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신고인에 대하여 사건 신고 이후 직장 내 집단 따돌림, 폭언 등 정신적ㆍ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경우 등의 2차 피해를 입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기관·부서의 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

지하고 피해자 등의 근로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

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업무담당부서과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

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고충상담원으로부터 통지 받은 즉

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

조에 따른 여수시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성희롱ㆍ성

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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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시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

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징계)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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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

다.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

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 칙(2021. 12. 15 규정 제38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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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청인(대리인) 행위자

고충내용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
부서

성명
소속
부서

과장
국장

(소속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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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 청 하 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상담
(신청)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필요시 관련 자료 첨부)

요구
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위와 같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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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조사결과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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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여수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여수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

기본법」및「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

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수시

의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2차 피

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양성평등기본

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

제3조(정의) (생 략)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3. <신 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

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생 략) 4.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

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조치를 강구하

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 성희롱·성

폭력·스토킹 ----------------

--------------------------

---------.

1.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 예

방교육의 실시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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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 고

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3.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 고

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5.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

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

폭력ㆍ2차 피해 예방 홍보

6. ---------------- 성희롱·성

폭력·스토킹------------

7.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 예

방 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7.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8.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 실

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

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

착을 위한 노력 등

8.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

성폭력ㆍ2차 피해 방지조치 연

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 성희롱·성폭

력 · 스 토 킹

--------------------------

----------.

③ 시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

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

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업무

③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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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

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

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

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

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

--------------------------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성

희롱·성폭력·스토킹 ----------

------------------------.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은 직

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

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

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

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

-------------------성희롱·

성폭력·스토킹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

력ㆍ여성폭력 행위자(이하 “행위

자”라 한다)를 옹호하거나 두둔

하는 행위

5. -------------- 성희롱·성폭

력·스토킹 -----------------

-------------------------

--------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매년 성

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

제7조(예방교육) ① --------- 성

희롱·성폭력·스토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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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포함하여 전문가 강의, 시청

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

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

한다. 이 경우 최소 1회는 대면

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

--------------------------

-------------.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

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

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및 보호조

치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4.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발

생시 대처 방안

5. ------------------ 성희롱·

성폭력·스토킹 -------------

------------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③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통

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

성 희 롱 · 성 폭 력 · 스 토 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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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 부서의 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임용된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직장 내 성희

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절차 등

을 교육하고 실시 결과를 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

--------------------------

--------------------------

---------------- 성희롱·성

폭 력 · 스 토 킹

--------------------------

--------------------------

--.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시장은 성

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업

무를 처리하고 구성원의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업무담당부

서”라 한다)에 성희롱·성폭력 고

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한

다.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성

희롱·성폭력·스토킹 ----------

------------------ 성희롱·성

폭력·스토킹 ----------------

--------------------------

--------------------------

--------- 성희롱·성폭력·스토

킹 ------------------------

--------------------------.

②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에서 제

4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

해야 한다.

②

--------------------------

-------------------- 성희

롱 · 성 폭 력 · 스 토 킹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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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 설> 3. 공직감찰 업무 담당자

4.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자의

고충접수 및 상담ㆍ조언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2.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3.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자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4. 여수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

의위원회 및 감사관 확인조사 요

청

4.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⑤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ㆍ성폭력ㆍ2차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⑤ ----------------- 성희

롱 · 성 폭 력 · 스 토 킹

--------------------------

--------------------------

----------------------.

⑥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⑥

--------------------------

---------- 6개월 이내에

--------------------.

⑦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해

야 한다.

⑦

--------------------------

--------------------- 성희

롱 · 성 폭 력 · 스 토 킹

--------------------------

----------.

제9조(사이버신고창구) ① 시장은 제9조(사이버신고창구)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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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ㆍ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

버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제10조(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

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

담을 원하는 피해자 등은 서면, 전

화, 통신,방문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0조(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

력·스토킹 ------------------

--------------------------

--------------------------

--------------------------

----.

제11조(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제10

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상담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조사를 완료하기 힘

든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①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

--------------------------

--------------------------

--------------------------

--------------------------

-.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

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

---------------- 성희롱·성

폭 력 · 스 토 킹

--------------------------

----.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접수

한 2차 피해가 성희롱·성폭력 행

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

④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42 -

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

도로 실시할 수 있다.

--------------------------

--------------------------

----------.

⑤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

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

는 행위

6. -------------- 성희롱·성폭

력·스토킹 -----------------

------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7. ------------------ 성희롱·

성폭력·스토킹 -------------

---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② (생 략)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가 발생

한 기관·부서의 장은 피해자 등

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

지하고 피해자 등의 근로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

--------------------------

--------.

④ 고충상담원 및 성희롱ㆍ성폭

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

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

여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 성희롱·성폭력·

스 토 킹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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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업무

담당부서과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

과를 고충상담원으로부터 통지 받

은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

--------------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

--------------------------

--------------------------

--.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여수시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

리할 수 있다.

③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

능)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처리와 관련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성희롱

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

능) ①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여수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성희롱·성폭력ㆍ2차 피해의 판

단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ㆍ2차 피

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3.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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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에 관한 전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시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성희롱ㆍ성

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등 결

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

------------------ 성희롱·성

폭력·스토킹 .----------------

--------------.

제19조(징계)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

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

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

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

다.

제19조(징계) ① ---------------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

---.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④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

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 처

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

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

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

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

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

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